
목

과                 목 기        정

예   산   액

비      교

증  △  감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장·관·항

200

세외수입 33,252,900 33,759,900 △507,000

210

경상적세외수입 4,964,299 5,449,699 △485,400

213

수수료수입 4,846,250 5,385,250 △539,000

213-02

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 3,061,000 3,600,000 △539,000 ㅇ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                 

입

      경정(3,061,000,000원)-기정(3,600,000,000원)                △539,000=

216

이자수입 112,249 58,649 53,600

216-01

공공예금이자수입 112,249 58,649 53,600 ㅇ공공예금이자 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112,249,000원)-기정(58,649,000원)                     53,600=

220

임시적세외수입 28,288,601 28,310,201 △21,600

228

잡수입 74,900 96,500 △21,600

228-04

과태료수입 74,400 96,000 △21,600 ㅇ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300,000원x4건x12월)-기정(300,000원x10건x12월)         

= △21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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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:(200)세외수입 관:(210)경상적세외수입 항:(213)수수료수입 목:(213-02)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[단위:천원]



목

과                 목 기        정

예   산   액

비      교

증  △  감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장·관·항

600

보조금 59,100 21,100 38,000

620

시ㆍ도비보조금등 59,100 21,100 38,000

621

시·도비보조금등 59,100 21,100 38,000

621-01

시ㆍ도비보조금등 59,100 21,100 38,000 ㅇ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     38,000,000원 38,000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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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,312,000 33,781,000 △469,000세  입  합  계

장:(600)보조금 관:(620)시ㆍ도비보조금등 항:(621)시·도비보조금등 목:(621-01)시ㆍ도비보조금등 [단위:천원]


